
Ⅱ .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현재 우리 나라에는 보험업법 상 건강 관련 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 사고, 장기간

병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모든 보험상품을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

비를 보장하는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3)과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4),

② 간병비, 간병시설 이용료 등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5), 그리고 ③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소득보상

보험(d isability incom e insurance)을 모두 포괄하여 건강보험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상품종류 및 특징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부

인병보험 과 성인병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이 판매되었으나, 언더라이팅

기법 부족 등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1980년 말 암보험이

도입된 이후 질병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암보험, 남성건강보험, 여성건강보험 등 질병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7년 7월에 생보사 및 손보사에 대해 보험업법

상 제3분야(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한 겸영 허용으로 상품개발이 촉진되는 계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질병보험 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상해보험 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장기간병보험 을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

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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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불안 및 담보급부 제한 등으

로 인해 2000년 말부터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가. 질병보험

현재 우리 나라 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 관련 상품은 암 및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진단자금, 입원 및 수술자금 등을 정액보장하는 급부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1) 암 보험

우리 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

는 암 보험의 보장급부로는 암 진단급여, 암 입원급여, 암 수술급여, 암 요양

급여, 암 통원치료비, 암 사망급여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60

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초장기상품이며, 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평준보험료를 납부한다.

암 보험의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표 Ⅱ-1> 암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암진단자금
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지급

암입원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일정 기
간 초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암수술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수술비
를 각각 지급

암요양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요양비 지급

암통원치료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통원 1회당 통원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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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질병보험

암 이외에 우리 나라 인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으로 현재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는 이를 포함한 특정질환(3대 질병보장, 7대

질병보장 등)6)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급부 내

용 역시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요양비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어 암보험

과 매우 유사하다.

이 밖에도 남성건강보험, 여성건강보험, 어린이건강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급부 내용은 유사하며 대부분 암 및

특정질환으로 인한 진단급부, 수술 및 입원비를 정액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들 건강보험상품은 주계약 이외에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하는 진단

생활비 특약, 항암치료 특약, 장기간호 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 특

약, 사망보장 특약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Ⅱ-2> 특정질병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질병진단자금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시 각 질병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진
단자금 지급

입원비
주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일정 기간 초
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수술비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수
술비를 각각 지급

2002년 하반기부터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CI)상품이 개발·판매

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질병으로 고액의 치

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 질병발병시 보장금액의 일부(50∼100%)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

6) 특정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3대 질병보장

이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을 말하며, 7대 질병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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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급부 내역은 이전 상품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지만, 담보하는 질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위험이 높을 경우 할증보험료를 부

과하는 등 이전 언더라이팅 관행과 차별화된 건강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

다.

3) 실손보상형 질병보험

손해보험사에서는 정액보상형 외에 실손보상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

한다. 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MRI, 초음파, 특진비, 상급병실

이용료7) 등 고가장비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며, 본인부담금의 일정비

율(예를 들면, 70%)을 일정 한도액(예를 들면,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

에 공적 건강보험의 보충의료보험으로 볼 수 있다.

실손보상보험 역시 3대질병치료보험, 상해 및 질병 사망 등 각종 특약을 선

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손보상의 특성상 보험료는 변동된 의

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8)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하다.

<표 Ⅱ-3> 의료비보장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입원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보상
·진찰료, 상급병실이용료, 식대, 검사료, 특진료, MRI, 수술비 등

통원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보상
·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통원수술비 등

주: 통원치료비의 경우 매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여 본인부담금에서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함

7) 상급병실이용료를 보장하는 상품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공존하여 판매되고 있다.
8) 회사별로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상품과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는 상품이 공

존하여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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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일상생활,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후유장해, 상해사망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손보사의 경우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보

상하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

는 특약을 두는 보험사도 있다.

<표 Ⅱ-4> 상해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상해사망금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
액을 지급

후유장해금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상해의료비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보상

골절수술비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 장기간병보험

현재 생보사에서는 주보험으로 장기간병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9), 특

약으로 장기간병상태10)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암보험, 질병

9) 특정 생보사가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다 중지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상품개발 중

이다.
10) 생보사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간호상태 에 관한 정의는 신체적 부상·쇠잔 등으

로 인하여 일생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상태를 말한다.

1.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상시 누워 있는 상태로 아래 항목 중에서 (가)를
포함하고, (나) 내지 (마)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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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장기간병보장 특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장기간호상태

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 지

급11)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다.

손보사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장기간병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

여 판매 중인데, 주보험에 활동불능 또는 치매급부를 정액으로 설계하여 의

료비실손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거나, 3대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상품에

특약형태로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 치

매상태 가 계속되었을 경우 치매간병비용을 지급한다.

라. 소득보상보험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

상실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주로 단체보험으로 판매되

기 때문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핵심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동 상품은 가입자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우

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며, 특약형태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급부를 지급하는 상품만 일부 존재한다12).

요한 상태

2. 기질성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의식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장해가 있고, 또한

아래 항목의 (나) 내지 (마)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혼자 할 수 없음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혼자할 수 없

음 (다) 목욕을 혼자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취를 혼자 할 수 없음 (마) 용변을

혼자볼 수 없음

11) 예를 들면 연 200만원씩 20회 지급, 또는 연 300만원씩 10회 지급 등

12)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급부액은 국가, 기업 등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고려하여 역선택의 소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데, 미국의 경우 이전

소득의 55∼65%, 영국 75% 등 대체적으로 80% 미만 수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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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실적 13)

가. 수입보험료 및 계약 현황

생보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암, 특정질병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상품을 본격

적으로 판매한 반면, 손보사에서는 상해보험을 제외한 질병보험의 경우 2000년

이후에야 활발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규모 및 보험금 지

급과 관련된 자료의 안정성 측면에서 생보사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높을 것이

다. 그러나,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과 각종 특약이 혼재되

어 있어 보험료를 사망보장부문과 건강보장부문으로 분해하는 작업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특약으로 암보험이

나 질병보험을 부가하는 세트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질병보험만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보사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의

20% 수준을 건강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14),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15) 본고에서는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 중 건강

보험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질병과 장기상해보험에 한정하여 최근 실

적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규모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0년 말부터 건강보험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관련 통계자료도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FY2001 손해보험

13)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건강보험상품은 장기손해보험의 상해 및 질병보험, 특

종보험의 상해보험 등이 있지만, 일반상해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2002년 4∼10월 수입보험료 규모는 일반상해가 장기

상해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14) 박홍민·김경환(2001), p . 48.
15) 2001년 12월부터 생보사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월말보고서를 통해 질

병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18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사의 건강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는 2조 71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초년도 보

험료가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상해보험이 1조 1,716

억원을 차지하여 비중이 56.6%이며, 장기질병보험은 8,967억원으로 43.3%, 장

기간병보험은 32억원(0.2%) 순으로 나타나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의 비중이 질병보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6).

<표 Ⅱ-5>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내역(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초회보험료
649

(5.5)
502

(5.6)
20

(63.5)
1,170
(5.7)

초년도보험료
10,452
(89.2)

7,677
(85.6)

32
(100.0)

18,160
(87.7)

2년이후보험료
1,264
(10.8)

1,290
(14.4)

-
(0.0)

2,554
(12.3)

전체
11,716
(100.0)

8,967
(100.0)

32
(100.0)

20,714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2) 경과기간별 수입보험료

2002년 3월 말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를 경과기

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년 이하 30.5%, 1∼3년 이하 46.3%, 3∼5년 이하

16.4%로 나타나, 전체 수입보험료의 93.2%가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보험계

약으로부터 거수되었다.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1년 이하 31.3%, 1∼3년 이하

52.5%, 3∼5년 이하 16.2%로 나타나, 모든 계약의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이며,

장기간병보험은 1년 이하 계약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 15년 이내로 설

계되는데, 질병보험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16)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2. 4∼10월 실적에 의하면 상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24.3%, 질병보험의 비중이 75.7%로 나타나 질병보험의 비중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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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6> 경과기간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1년 이하 3,476
(29.7)

2,805
(31.3)

32
(100.0)

6,312
(30.5)

1년 초과
∼3년 이하

4,877
(41.6)

4,709
(52.5)

-
(0.0)

9,585
(46.3)

3년 초과
∼5년 이하

1,951
(16.7)

1,453
(16.2)

-
(0.0)

3,404
(16.4)

5년 초과
∼7년 이하

1,095
(9.3)

-
(0.0)

-
(0.0)

1,095
(5.3)

7년 초과 316
(2.7)

-
(0.0)

-
(0.0)

316
(1.5)

전체 11,715
(100.0)

8,966
(100.0)

32
(100.0)

20,713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3) 가입금액별 계약 건 수

2002년 3월 말 기준 가입금액별 계약 건 수 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사이가 전체 계약의 3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5천만원

초과∼1억원이 26.6%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의 65.6%가 1억원 이하의 계약이며,

1억원 초과 계약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보험의 경우 1천만원 초과∼5천만원 계약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천만원 미만의 계약도 3.0%로 나타났다17) . 장기간병보험 역시 계약 건수의 59.0%가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5천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 계약은 41% 정도에 불과하다.

17) 기본적으로 질병보험의 경우 타 보험에 비해 건강진단 실시 등 가입에 따른 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낮은 소액계약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손해보험사의 경우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고액계약을

심사할만한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보험 상품을 판

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한도를 3천만원∼5천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방법으

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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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가입금액별 건강보험 계약 건 수(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건,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1백만원 이하 44,943
(1.7)

23,203
(0.9)

-
(0.0)

68,146
(1.3)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19,989
(0.8)

10,821
(0.4)

-
(0.0)

30,810
(0.6)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35,195
(1.3)

42,104
(1.7)

1
(0.0)

77,300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665,163
(25.0)

1,151,019
(46.7)

14,930
(59.0)

1,831,112
(35.5)

5천만원 초과
∼1억원

719,014
(27.0)

646,914
(26.2)

6,612
(26.1)

1,372,540
(26.6)

1억원 초과 1,178,903
(44.3)

590,551
(24.0)

3,757
(14.8)

1,773,211
(34.4)

전체 2,663,207
(100.0)

2,464,612
(100.0)

25,300
(100.0)

5,153,119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4) 보험기간별 신계약 건 수

FY2001 기준 보험기간별 신계약 건 수를 살펴보면, 전체 신계약 중 보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42.2%이며, 7년 초과∼10년 이하 비중이

37.9%, 3년 초과∼5년 이하 9.5%, 3년 이하 9.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신계약 중 보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54.9%, 7년 초과∼10년 이하 비중이 35.6%로 나타났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경

우에도 10년 초과 비중이 99% 이상이나 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을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 당시 할증 위험률 부과 등 보수적으로 위험률을 산정하였다 하더

라도 질병 발생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18) 등 제

반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해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18) mis-estimation of the trend in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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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보험기간별 건강보험 신계약 건 수(장기손해보험, FY200 1)

(단위 : 건,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3년 이하
174,627

(15.6)
13,126

(1.5)
-

(0.0)
187,753

(9.4)
3년 초과

∼5년 이하
123,689

(11.1)
65,682

(7.7)
-

(0.0)
189,371

(9.5)
5년 초과

∼7년 이하
18,611

(1.7)
2,235
(0.3)

1
(0.0)

20,846
(1.0)

7년 초과
∼10년 이하

451,597
(40.4)

304,620
(35.6)

225
(0.9)

756,442
(37.9)

10년 초과
348,119

(31.2)
469,225

(54.9)
25,075
(99.1)

842,419
(42.2)

전체
1,116,643

(100.0)
854,888
(100.0)

25,300
(100.0)

1,996,831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나 . 사고보험금 지급유형별 손해율

건강보험의 급부 내용 역시 생명보험사의 경험데이타가 손해보험사에 비

해 통계량도 많고,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통

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 지급 측면 역시 장기손해보

험에 한정하여 FY1997∼FY2001 5년 동안 건강보험의 손해율을 급부 유형별

로 분석하여, 보험금 지급 측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암 진단 급부금

암 발생에 대한 진단 급부금은 사고건수 측면에서 FY2000의 2,841건에서

FY2001에는 5,300건으로 1.87배 증가하였으며, 손해액 역시 동 기간 동안 197

억원에서 409억원으로 2.08배 증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은 FY1997에는 46%, FY1999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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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를 기록하였으며 FY2001에는 113%로 높아져, 암 진단 급부에서 손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암과 관련된 진단 급부금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전 건강검진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암 발생 진단율이 높아졌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암의 조기

진단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립암센타의 암등록 통계를 살펴 보면, 2001년의 경우 134개 병원에 등록

된 악성종양 건 수가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암 발생 증가율이 5.7%로 나타났다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

표자료20)에 의하면 2001년 전체 암환자 25만명 중 신규환자가 10만명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신규 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Ⅱ-9> 암 진단 급부의 손해율 추이(손보사)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1,023,083 9,118,796 684 4,229,282 46%

FY1998 2,190,639 9,248,430 1,274 7,790,838 84%

FY1999 3,288,916 14,758,004 2,296 12,920,448 88%

FY2000 5,132,997 24,757,447 2,841 19,703,069 80%

FY2001 7,759,357 36,058,647 5,300 40,878,870 113%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19) 암 발생 증가율은 1997년 9.0%, 1998년 1.6%, 1999년 6.9%, 2000년 1.4% 등이다.
1990년대 이후 전체 암 발생자 중 70세 이상 고연령 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으며, 전체 발병 중 위(24.1%), 폐(16.0%), 간(160.0%), 대장(10.5%) 순으로

높다(http :/ / www .ncc.re.kr).

20) 2002년 11월 14일 보도자료. 2001년 암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특진료, 초음파,
MRI, 병실료차액, 식대 등 비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총 8,76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3%에 해당하는 6,414억원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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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암 진단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2) 암 수술 급부금

암으로 인한 수술 급부금은 사고 건 수 측면에서 FY2000의 1,068건에서

FY2001에는 1,697건으로 1.59배 증가하였으며, 손해액 역시 동 기간 동안 37

억원에서 58억원으로 1.56배 증가하였다. 손해율은 FY1998의 94%에서

FY2000에는 111%로 증가하였고, 다시 FY2001에는 124 %로 높아졌다.

<표 Ⅱ-10> 암 수술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171,124 114,940 - - -
FY1998 797,985 865,370 181 815,855 94%
FY1999 1,283,204 1,966,243 535 1,902,269 97%
FY2000 1,799,069 3,366,916 1,068 3,735,681 111%
FY2001 2,340,194 4,723,441 1,697 5,833,778 124%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이와 같이 암 수술과 관련한 급부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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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살펴본 바와 같이 암 발생에 대한 진단률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에 대한 수술 건 수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암 보험의 가격책정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도 이러한 손해율의 악

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Ⅱ-2> 암 수술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3) 입원 급부금

입원급부금의 세부 내역은 암으로 인한 입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상해

로 인한 입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암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동 부문의 급

부와 관련해서는 손보사가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의 손해율은 FY2000 36%, FY2001에는 40% 수

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의 손해율 역시 동 기간 동

안 각각 66%, 70%를 기록21)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암 발생과 암 수술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 입원 급부의 손해율이 크

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통계 자

체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통계작업 과정에서 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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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상해로 인한 입원시 일당을 지급하는 상해 입원 급부금은 FY1998

182%, FY2000 190%를 기록하였으나, FY2001에는 높은 손해율을 보전하기 위

해 손보사가 위험률을 급격히 인상 조정하고, 인수제한을 통해 동 부문의 손

해율을 120%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인한 입원급부금

은 여전히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분야이다.

<표 Ⅱ-11> 입원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암

입원

FY1997 680,554 913,927 - - 0%

FY1998 3,078,286 1,177,749 276 539,262 46%

FY1999 4,466,196 2,758,360 885 1,813,038 66%

FY2000 5,730,142 4,672,889 1,671 3,100,366 66%

FY2001 6,820,221 6,410,158 2,690 4,466,330 70%

질병

입원

FY1997 111,543 1,195,554 1,694 180,178 15%

FY1998 185,207 1,970,362 4,211 569,605 29%

FY1999 439,292 6,133,153 19,061 4,083,200 67%

FY2000 838,448 13,331,878 28,225 4,820,608 36%

FY2001 1,402,643 23,138,921 49,912 9,335,680 40%

상해

입원

FY1997 1,541,356 15,298,295 42,278 26,262,010 172%

FY1998 2,080,116 21,946,501 74,400 39,915,551 182%

FY1999 2,799,915 30,024,910 122,875 56,212,092 187%

FY2000 3,779,825 43,275,608 195,164 82,059,257 190%

FY2001 4,522,424 64,496,777 226,012 77,153,609 120%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급부금의 지급 통계를 암 발생 급부금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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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그림 Ⅱ-3> 입원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4) 사망 급부금22)

사망 급부금 역시 입원급부와 마찬가지로 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급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손해율이 FY1999 37%, FY2000 39%, FY2001

40%를 기록하여,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질병으로 인

한 사망보험금 역시 손해율이 FY2000 42%, FY2001 33%를 기록하여 매우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금23) 관련 급부의 손

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의 질병보험 개발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며,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및 수술 등

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규정으로 인해 손보사에서는 질병보험의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23) 상해 사망보험금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보

험가입금액에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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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 역시 FY1998 66%에서 FY2000, FY2001에는 각각 63%, 56%로 낮아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과 관련한 급부의 손해율은 매우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험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사망 관련 위험률이 크게 악화될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렇지만, 암이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병 후

생존기간이 증대하고 있을 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보험기간이 5

년 이상 장기인 현행 상품 특성상 결국 손해율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사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Ⅱ-12> 사망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암

사망

FY1997 206,319 894,243 1 40,000 4%

FY1998 961,778 3,018,032 57 584,504 19%

FY1999 1,303,739 5,462,717 170 2,036,063 37%

FY2000 1,527,911 9,071,222 281 3,532,783 39%

FY2001 1,638,883 11,483,899 290 4,607,539 40%

질병

사망

FY1997 173,253 2,863,785 199 908,042 32%

FY1998 241,614 2,487,585 160 943,800 38%

FY1999 479,071 10,409,358 307 1,867,766 18%

FY2000 821,749 9,317,701 562 3,880,373 42%

FY2001 1,352,675 20,078,667 805 6,528,534 33%

상해

사망

후유

장해

FY1997 26,047,080 152,083,612 13,022 140,738,303 93%

FY1998 33,316,319 186,717,931 14,113 123,247,137 66%

FY1999 41,038,491 222,640,185 17,074 144,990,507 65%

FY2000 49,104,579 270,094,779 19,626 169,148,076 63%

FY2001 62,950,374 293,146,737 26,084 163,400,308 56%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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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사망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5) 상해로 인한 의료실비 급부금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통원과 관련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해 의료

비 급부의 경우 FY1997에 171%이었던 손해율이 FY1999, FY2000에는 각각 192%,

218%로 급증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율조정에 기인하여 FY2001에는

17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큰 폭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Ⅱ-13> 장기상해 관련 의료비 실손보장 급부의 손해율 추이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4,776,275 49,669,953 138,443 84,976,353 171%
FY1998 6,533,648 63,626,976 199,087 108,286,747 170%
FY1999 8,040,965 85,192,796 311,169 163,399,935 192%
FY2000 10,071,033 110,897,491 458,713 241,750,010 218%
FY2001 12,224,480 132,158,434 482,051 232,202,727 176%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29



<그림 Ⅱ-5> 장기상해 의료비 급부의 손해율 추이

6) 종합

이상과 같이 각 급부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장기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급부

관련 실적을 발생 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질병 관련 급부와 상해 관련 급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 관련 급부의 손해율 추이는 FY2000의 60%에서 FY2001에는 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질병보험상품은 손해율이 양호한 수

술, 입원 급부, 사망 급부와 손해율이 높은 암 진단, 암 수술 급부간 포트폴

리오를 통해 전체 급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가 질병보험 분야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

생 추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24)을 감안하고, 각 급부별 적절한 포트폴

리오 구성을 통한 상품개발 등 제반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구

로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요구된다고 본다.

24) mis-estimation of the mortal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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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4> 질병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2,365,876 15,101,245 2,578 5,357,502 35%

FY1998 7,455,491 18,767,528 6,159 11,243,864 60%

FY1999 11,260,418 41,487,835 23,254 24,622,784 59%

FY2000 15,850,316 64,518,053 34,648 38,772,880 60%

FY2001 21,313,973 101,893,733 60,694 71,650,731 70%
주: 1)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2) 질병사망+질병입원+암발생+암사망+암수술+암입원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6> 질병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장기상해로 인한 손해율은 FY1997의 116%에서 점차 하락하여 FY2001에는

92%로 낮아졌는데, 낮은 사망급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실손보상 부문

의 손해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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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장기상해보험의 손해율 추이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32,442,366 219,517,476 196,939 254,009,575 116%

FY1998 42,095,015 275,909,401 295,762 275,372,447 100%

FY1999 52,465,076 347,189,653 482,642 375,129,986 108%

FY2000 64,378,078 452,970,102 771,557 518,653,910 115%

FY2001 82,056,183 568,474,462 905,738 523,257,417 92%
주: 1)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2)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의료비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7> 장기상해보험의 손해율 추이

질병 및 상해 급부를 모두 합산한 장기손해보험 전체 건강보험의 손해율

은 FY1999, FY2000에는 각각 103%, 108%로 높았으나, FY2001에는 89%로 낮

아졌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전체 손해율이 낮아진 이유는 앞서 각 급부별로 세분

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암 및 질병 관련 입원 급부, 사망 급부 관련 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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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질병, 암, 상해 등과 관련된 사망 급부 측

면에서 양호한 손해율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향후에도 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위험률 차익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기타 위험요인 변화 등을 상

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측면에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 Ⅱ-16> 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34,808,242 234,618,721 199,517 259,367,077 111%

FY1998 49,550,506 294,676,929 301,921 286,616,311 97%

FY1999 63,725,494 388,677,488 505,896 399,752,770 103%

FY2000 80,228,394 517,488,155 806,205 557,426,790 108%

FY2001 103,370,156 670,368,195 966,432 594,908,148 89%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8> 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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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특성

가. 사망보험 언더라이팅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언더라이팅은 특정한 개인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

이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가망피보험자(proposed insured)에게 어떠한 위험

분류를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대사망율(mortality) 또는

기대이환율(morbidity)을 평가하는 과정이다25). 따라서 언더라이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험분류 기준을 세워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집단이 고유하

게 갖는 위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보험계약은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하게 요율

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은 종신보험과 같

은 사망보험의 언더라이팅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원리와 수단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언더라이팅시 고려하는 요소도 일반적

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사망보험의 언

더라이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달리 사망률보다는

이환율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표 Ⅱ-1 참조). 즉,

건강보험은 부보 대상이 질병과 상해라는 점에서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람

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확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

이익의 수령자가 피보험자와 분리되는 데 반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보험이익을 직접 받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수령하기 때문에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의 경

우 환자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과잉진료 등을 행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

25) Bailey, Richard (eds.) (1990), p . 1.

26) Bailey, Richard (eds.) (1990), p . 208.

34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켜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므로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Ⅱ-17> 사망률과 이환율의 비교

사망률 이환율
- 일반사망 보장
- 보험금 지급 1회 발생
- 고액 급부
- 비교적 낮은 보험료
- 다수의 연구수행
- 낮은 도덕적 위험
- 소수의 면책 조건

- 의료비 보장
- 보험금 지급 수회 발생
- 상대적으로 낮은 급부
- 비교적 높은 보험료
- 소수의 이환율 연구
- 높은 도덕적 위험
- 많은 면책 조건

자료: 박성수(2000), p . 13.

셋째, 일반사망보험의 경우 면책기간(w aiting p eriod)을 두지 않으나 건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로 미룰 수 있는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을 설정한다27).

넷째,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에 비해 보험을 판매하

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의 현장 언더라이팅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강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

망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

의 현장 언더라이팅이 더 중요하게 된다.

다섯째, 건강보험은 언더라이터가 사망보험과 달리 특정의 계약에 대해 갱

신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건강보험계약의 갱신규정

(renew al provision)에는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요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28).

27) 외국에서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운영하여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수(2000), p . 14 참조.
28) 건강보험계약은 다음의 다섯 가지 갱신유형, 즉 ①취소가능, ②선택적 갱신, ③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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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리스크 분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에서 리스크 분류는 보험의 가망고객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정보를 분석하여 보험의 수락 여부,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의 결정 등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의 집

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29). 보험회사가 위험분류를 하게 되는 것은 가

망고객의 위험에 따라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요율체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이 기본적인 원리와 수단의 측면에서 생명보험 언

더라이팅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리스크 분류시 고려해야 할 요소

는 생명보험에서 리스크 분류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동일하다. 다만 사망률

평가와 이환률 평가의 차이로 인하여 몇몇 요소들은 다르게 고려되거나 또는

건강담보를 언더라이팅하는 심도가 다양하게 고려된다30).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은 언더라이팅시 리스크 분류가 생명보험과 같다

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하

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을 언더라이팅 할 때는 사망보험을 언더

라이팅 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병력에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

게 된다31). 다만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는 사망보

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같은 정도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32).

건부갱신, ④보장갱신, ⑤취소불가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 Bailey Richard (eds.)

(1990), p . 221.

29) 김두철(1994), p . 237.

30) Bailey, Richard (eds.) (1990), p . 208.
31) 예를 들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으나 자주 사고를 일으켜 치료를 받은 경력

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보

험에서는 별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 데 반해 건강보험에서는 주의가 기울여지

게 된다.
32) 예를 들어 간질, 현기증, 청력장애 등과 같은 경우 사고확률을 높여 사망률을 높

일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같은 주의가 기울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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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리스크 분류는 생명보험의 리스크 분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다. 즉, 연령, 성, 체격(신장과 몸무게), 현재의 신체상태,

병력,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력(운전경력, 보험가입 경력), 가족 질병내력,

직업, 해외거주 및 해외여행, 항공탑승활동, 위험한 취미활동, 주거지, 약물남

용, 피보험이익, 재무정보 등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분류하고 평

가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비보상 유형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서는 병력,

가족 질병내력, 직업 및 근무환경, 약물남용 등에 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하

다. 그리고 소득보상보험 유형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서는 도덕적 해이, 건

강, 직업 및 고용의 안정성, 재무상태 등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다.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절차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절차는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영업종사

원이 모집단계에서 청약서 작성, 면접 등을 통해서 언더라이팅 정보를 수집

한다. 제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수집, 건강진단 또는 간이진단을 통해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진다. 이 때는 피보험자가 서류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의(社醫) 또는 촉탁의를 통해 건강진단 또는 간이진단을 받아

언더라이팅을 위한 건강 관련 정보를 보완한다. 제3단계는 제1단계와 제2단

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계약 적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보험회사는

건강상태 이외에도 직업, 재무상태, 취미생활 등 포괄적인 위험도를 확인한

다. 제4단계에서는 언더라이터가 위험도를 고려하여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33).

33) 이 단계는 언더라이팅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보험금지급심사단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내용과 보상에 관한 자료의 축적은 향후 보험요율 산

정과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내용 보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언더라이팅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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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보험사는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위험률차익, 사업비차익, 이자율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중 위험률차익은 보험수리적으로 예측된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에서 확보될 수 있는데, 실제 손해액이 예측 손해액보다 작으

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건강보

험의 경우 사망보험과 달리 생존시 급부가 지급되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역선택이란 보험료 산정시 가정한 평균적인 예정위험률보다 높은 손해 가

능성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평균 보험요율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향

을 말한다. 만약 보험사가 역선택을 방지하지 못하면 위험단체에 대해 보험

수리적으로 예측된 보험금지급액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여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선택 가능성을 언더라이팅 기능으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예정 손해보다 높은 손실을 초래하여 수익구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종

국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익성 확보는 언더라이팅의 질적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언더라이팅

과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정책 및 원칙에 따라 리스

크(피보험자)를 분류하고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보험에 대한 언더라이

팅 정책 및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은 상품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건강보험 전체적

인 업무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상품개발시 언더라이팅의 기능을

고려하여 예정위험률의 적정성, 보장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언

더라이팅 기준이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으면, 상품개발시에도 이를 고려하여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성수(2000), p .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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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위험률을 적용하고, 역선택을 유발하는 급부를 자제하게 된다.

또한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는 우량한 피보험자의 유입을 도모하고, 불량한

계약자를 차단하여 신계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 활동

을 견제하게 된다. 불량한 피보험자를 아무런 조건없이 표준요율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만한 마케팅 활동은 필연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사 전체적으로 수익확보를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기능과 마케팅

기능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언더라이팅 기준의 설정 및 언더라이팅 실

시는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홍보와도 관련된다.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역선택

을 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이나 보험사기 등과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의 민

원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지수가 높아져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점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

하고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적정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Ⅱ-9> 건강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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